


4) 연하곤란 식사 준비하는 방법

① 단계별 식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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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사지침 단계별 예

1단계 푸딩 형상(죽과 부식을 갈아 흐르지 않는 농도의 푸딩 형상)

2단계 요플레 형상 (죽과 부식을 갈아 촉촉한 정도의 질감)

3단계
부식을 곱게 다져 입안에서 음식 덩어리가 잘 뭉쳐지도록

적용

4단계 부식은 크게 썰고, 액상 음식은 진한 넥타 점성으로 적용

5단계 음식의 물리적 조성 없이 부드러운식 위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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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계별 식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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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식 중식 석식 식단예

연하곤란

1단계 미음

<푸딩상태>

미음

갈은육류찬 1개

연두부

플레인요플레

간장+참기름

된스프

점도제

미음

갈은육류찬1개

갈은야채찬1개

과일푸딩

간장+참기름

된스프

점도제

미음

갈은육류찬1개

계란찜

과일푸딩

간장+참기름

된스프

점도제

연하곤란

2단계 갈은죽

<요플레 농도>

갈은죽

갈은육류찬2개

갈은야채찬1개

플레인요플레

간장+참기름

된스프

점도제

갈은죽

갈은육류찬2개

갈은야채찬1개

갈은과일

간장+참기름

된스프

점도제

갈은죽

갈은육류찬2개

갈은야채찬1개

갈은과일

간장+참기름

된스프

점도제

연하곤란

3단계 된죽

<곱게 다진식>

된죽

다진육류찬 2개

다진야채찬 1개

다진백김치

플레인요플레

간장+참기름

점도제

된죽

다진육류찬2개

다진야채찬1개

다진백김치

갈은 누룽지

간장+참기름

점도제

된죽

다진육류찬 2개

다진야채찬1개

다진백김치

된스프

간장+참기름

점도제

연하곤란

4단계 진밥

<썰은식>

진밥

국

썰은육류찬 2개

썰은야채찬 1개

썰은백김치

플레인요플레

점도제

진밥

국

썰은육류찬 2개

썰은야채찬 1개

썰은백김치

누룽지

점도제

진밥

국

썰은육류찬 2개

썰은야채찬 1개

썰은백김치

부드러운 과일

점도제

연하곤란

5단계 밥

<일반식>

밥

국

주찬

부찬

부찬

물김치

플레인요플레

점도제

밥

국

주찬

부찬

부찬

물김치

점도제

밥

국

주찬

부찬

부찬

물김치

부드러운과일

점도제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 기준)



③ 연하곤란식 식사 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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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사 준비방법

죽
- 죽은 조금 넉넉히 끓여서, 반찬류를 갈아야하는 경우 점도 증진제 대용으로 사용한다. 

- 된죽 (쌀 무게의 5배 물을 붓고 죽을 끓인다)

국
- 건더기는 다지고 국물은 전분물을 이용하여 걸쭉하게 만든다.

- 점도 증진제를 이용하여 점도 조절 후 섭취한다.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단단하고 질긴 부위는 제외하고 무르게 충분히 익힌 후 얇게 썰어서 양념한다.

- 다진 고기에 전분을 넣고 볶아 흩어지지 않게 한다.

(예 : 햄버거, 완자전)

- 소스와 함께 (케찹, 머스타드 소스등)섭취한다.

- 갈아서 점도 증진제를 이용하여 점도 조절 한다.

버섯

- 무르게 익힌 후 곱게 다져서 섭취한다.

- 목이버섯은 무르게 익힌 후 전분 소스에 무쳐서 섭취한다.

- 갈아서 점도 조절 후 섭취한다.

호박, 감자
- 소금물이나 된장국물에 무르도록 조리거나 볶아서 그대로 이용한다. 

- 감자 으깸, 감자조림

샐러드 - 양상치 마요네즈 샐러드 : 곱게 다져서 소스와 함께 제공한다.

김, 미역
- 김무침만 (곱게 썰어서 참기름을 많이 사용) 섭취한다.

- 미역은 잎부분만 이용한다.

오이, 당근, 무
- 무르게 익힌 후 다져서 이용한다.

- 갈아서 점도 조절 후 섭취한다.

생선 - 지지거나 조림하여 생선살만 발라서 그대로 섭취한다.

계란 - 계란찜, 오믈렛, 스크램블 에그는 그대로 섭취한다.

두부 - 두부조림, 두부지짐, 연두부 양념하여 그대로 섭취한다.

줄기채소
- 무르게 익힌 후 곱게 다져서 섭취한다.

- 갈아서 점도 조절 후 섭취한다.

푸른잎채소
- 줄기 제외하고 잎부분만 무르게 익힌 후 양념하여 섭취한다.

- 무르게 익힌 후 줄기부분은 곱게 다져서 섭취한다.

- 갈아서 점도 조절 후 섭취한다.

게맛살,

어묵, 햄

- 얇게 썰어서 볶은 후 소스와 함께 섭취한다.

- 갈아서 점도 조절 후 섭취한다.

묵 - 양념하여 그대로 섭취한다.

김치
- 백김치, 곱게 다져서 물기 없이 섭취한다,

- 갈아서 점도 조절 후 섭취한다.

간식

- 젤리, 푸딩

- 부드러운 과일 얇게 저며서 물기 없이 : 바나나, 복숭아 통조림 등

- 요플레

- 미음, 스프 : 점도 조절 후

- 음료 : 점도 조절 후 (점도제, 미숫가루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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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용식품 및 주의식품

○ 허용식품

- 밀도가 균일한 음식

- 적당한 점도가 있어서 떨어지기 어려운 음식

- 변형이 용이한 음식

- 끈끈한 상태로 점막에 달라붙지 않는 음식

- 되직한 액체 음식

○ 주의식품

-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음식

- 딱딱한 음식

- 구강 내에서 변형이 어려운 음식

- 물, 우유, 주스, 국, 커피, 차, 콜라, 사이다 등

- 입천장에 달라붙는 음식 : 땅콩버터 등

- 기름진 음식, 자극성 있는 음식, 짜고 매운 음식

○ 허용 식품 및 주의 식품

뇌졸중환자의영양및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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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용식품 주의식품

곡류군 으깬감자, 부드러운 빵(카스타드)
거친 잡곡류, 떡류,

마른빵(바게트), 크래커

어육류군 부드러운 육류 및 생선(찜류) 질긴 육류, 튀긴 고기

채소군 부드러운 채소(숙채류) 질긴 채소(도라지, 미역줄기)

지방군 견과류

우유군 요플레, 호상유제품
액상유제품

(섭취정도에 따라 주의)

과일군
부드러운 생과일, 

통조림과일, 과일푸딩
껍질과일, 말린과일

기타 향신료가 강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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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조식 중식 석식

월

쌀밥

무채국

우불고기

스크램블에그

브로콜리볶음

백김치/요플레

쌀밥

순두부맑은국

닭살조림

실곤약야채무침

도라지볶음

백김치

쌀밥

두부된장국

고등어양념구이

완자어묵볶음

시래기나물

백김치/바나나(갈아서)

쌀밥

근대된장국

가자미구이

표고버섯볶음

도토리묵양념장

백김치/요플레

쌀밥

감자양파국

제육불고기

두부맛전

콩나물무침

백김치

쌀밥

동태지리탕

해물완자전

계란찜

우엉조림

백김치/ 배(갈아서)

쌀밥

북어국

제육장조림

배추나물

호박볶음

백김치/요플레

쌀밥

맑은육개장

조기구이

탕평채

오이볶음

백김치

쌀밥

미역국

섭산적

감자채볶음

무나물

백김치/바나나(갈아서)

쌀밥

콩나물국

우사태찜

시래기나물

우묵무침

백김치/요플레

쌀밥

버섯된장국

병어구이

잡채

고비나물

백김치

쌀밥

설렁탕

고등어무조림

연두부찜

숙주나물

백김치/배(갈아서)

쌀밥

쇠고기무국

동태콩나물찜

두부조림

가지볶음

백김치/요플레

쌀밥

쑥갓어묵국

함박스테이크

스크램블에그

팽이버섯볶음

백김치

쌀밥

순두부백탕

임연수무조림

옥수수전

오이볶음

백김치/바나나(갈아서)

쌀밥

미역국

돈채양배추볶음

고구마범벅

고비나물

백김치요플레

쌀밥

시래기된장국

우민찌완두콩볶음

새송이볶음

콩나물무침

백김치

쌀밥

북어채국

가자미양념구이

청포묵전

표고버섯볶음

백김치/바나나(갈아서)

쌀밥

두부새우젓국

삼치무조림

감자채볶음

시금치나물

백김치/요플레

※ 조리 후 단계에 맞추어서 점도제를 넣고 갈거나, 다져서 제공한다.

쌀밥

얼갈이된장국

제육불고기

곤약조림

단호박구이

백김치

쌀밥

미소된장국

조기구이

양배추고기말이쌈

치커리나물

백김치/배(갈아서)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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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 상태, 식도 및 구강 내 질환으로 인해 경구로 섭취 할 수 없는 환자와 화상 및 식욕부진 증으

로 심한 영양부족 상태의 환자에게 영양혼합물을 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상업용 경관식이 질환에 따라 상용화 되어 있으므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병원에 따라서 경관식

을 식품을 이용하여 직접 조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상업용 경관식으로 제공하는 추세이다. 

1) 경관식(Tube Feeding)의 종류

① 일반식인 경우

- Fiber 영양액

뇌졸중환자의영양및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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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관식 (Tube Feeding) 의 영양관리

구분 제조원 열량농도 C:P:F 단백질(g) 지방(g) 당질(g)

뉴케어구수 대상 1.0 59:14:27 35 30 150

뉴케어300TF 대상 1.0 57:16:27 40 30 145

메디푸드

스텐다드
한국메디칼푸드 1.0 58:15:27 40 30 160

메디푸드엘디 한국메디칼푸드 1.0 58:15:27 40 30 160

메디푸드1.5

(농축)
한국메디칼푸드 1.5 57:16:27 60 45 215

(단위：1,000ml 기준)

그린비아MC

그린비아TF

케어웰

케어웰300

엔슈어

제비티

페디어슈어

메디웰구수

정식품

정식품

한국엔테랄푸드

한국엔테랄푸드

애보트

애보트

애보트

엠디웰

1.0

1.0

1.0

1.0

1.0

1.06

1.0

1.0

58:15:27

65:15:20

54:16:30

54:16:30

54.5:14:31.5

52.9:16.7:30.4

43:12:45

55:16:29

37.5

37.5

40.5

41.3

35

44

30

40

30

22.22

33.5

29.4

35

36

49.8

35

148.65

170

142

154.5

137

148

109.5

140

구분 제조원 열량농도 C:P:F 단백질(g) 지방(g) 당질(g)

그린비아Fiber

메디웰 화이버

뉴케어 화이버

정식품

엠디웰

대상

1.0

1.0

1.0

55:17.5:27.5

51:18:31

53:16:31

43.75

45

40

27.78

30

35

156.25

140

145

(단위：1,000ml 기준)



② 당뇨인 경우

③ 신장질환인 경우

④ 고단백식이 필요한 경우

2) 경관식(Tube Feeding)의 제공

① 경관식 제공 순서 및 주의 사항

○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경관급식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한다. (계량기구, 경장영양

액, 주입용기, 세척할 물 등) � 경장영양액을 깨끗한 주입용기에 담는다.* � 주입하기 전 관의

위치 검사, 위 잔여물 검사를 한다.* � 경장영양액의 주입을 시작 한다.* 주입전, 후에는 끓여서

식힌 물 30~50cc를 이용하여 관을 세척 한다. � 주입 후, 구토 예방을 위해 최소 30분 경과

한 후에 눕히는 것이 좋다.

�경장영양액의 온도는 실온 혹은 따뜻하게 데워서 공급한다. 사용하고 남은 영양액은 냉장 보관

후 , 당일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뇌졸중환자의영양및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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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조원 열량농도 C:P:F 단백질(g) 지방(g) 당질(g)

뉴케어DM 대상 1.0 49:20:31 50 35 125

그린비아DM

글루서나

정식품

애보트

1.0

1.0

45:20:35

33.4:16.9:49.7

50

42

38.89

55

125

97

메디푸드

글루트롤
한국메디칼푸드 1.0 40:17:43 45 50 137.5

(단위：1,000ml 기준)

구분 제조원 열량농도 C:P:F 단백질(g) 지방(g) 당질(g)

그린비아RD+

(혈액투석)
정식품 2.0 58:12:30 60 66.67 290

그린비아RD

(신부전)
정식품 2.0 64:6;30 30 66.67 320

(단위：1,000ml 기준)

구분 제조원 열량농도 C:P:F 단백질(g) 지방(g) 당질(g)

뉴케어HP 대상 1.0 47:26:27 65 30 120

그린비아HP 정식품 1.0 50:25:20 62.5 22.22 141.6

(단위：1,000ml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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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위치 검사 : 주사기로 10~15cc 공기를 급식관으로 주입하여, 청진기로 소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위 잔여물 검사 : 위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말하며, 잔여물을 측정하는 것이 흡인예방에 좋다.

�주입할 때는 환자의 머리 및 상체 부분은 약 30~40도 가량 올리고 주입하는 것이 흡인 예방

을 위해 좋다.

3) 경관식(Tube Feeding) 제공 시 관찰해야 할 점

① 복부 불편감 : 빠른 주입 속도, 고삼투성, 약물, 위장 내 과다한 공기, 위에서 장으로의 관의 위치

이동, 감염, 차가운 경장영양액, 박테리아 감염, 지방 혹은 유당불내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메스꺼움, 구토 : 위자극, 위 무긴장, 빠른 주입속도, 약물, 위에서 장으로의 관의 이동, 장하부

막힘, 불안 및 기타 질환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다.

③ 복부팽만 : 복부 둘레를 엉덩뼈 능선을 재서 그 여부를 알 수 있는데 8~10cm증가 시 경장영양

액 공급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대변의 양, 횟수, 굳은 정도, 색을 원래의 대변 양상과 비교하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설사 및 변

비 유무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⑤ 흡인 예방을 위해 위 장관 잔여물을 자주 측정하도록 한다.

4) 정상 식사로 이행시의 영양관리

① 경관급식을 끊기 전 환자는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거나 입으로의 음식물 섭취할 수 있는 능력

을 충분히 갖춘 상태여야 한다. 

(VFSS 검사 후 경구 섭취 가능 상태를 평가하여 경구 섭취를 시도한다.)

② 처음 경구 섭취량은 소량이나 점차 양이 늘어나면 관으로의 공급량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밤에만

관으로 영양액을 공급할 수 있다.

③ 경관급식의 중단은 환자가 필요량의 75% 이상을 입으로 섭취가 가능할 때 고려된다. 

하지만, 급식 관의 완전한 제거 여부는 경관급식 외에 수분이나 약물의 공급경로로써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5) 구입처 안내

○ 메디푸드(한국메디칼푸드) 상담 전화 : 080- 468-7001(수신자부담)

○ 뉴케어(대상) 상담전화 : 080-996-5000

○ 제비티(애보트) 상담 전화 : 080-901-1000, 02-555-5854

○ 그린비아(정식품)  상담 전화 : 080-930-8888 , 02-553-8888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181

영
양

및

식
이

뇌
졸
중

환
자
의



뇌졸중환자의영양및식이

| 자료출처 |

(사)대한영양사협회

건강길라잡이

대한영양학회

보건복지부-국민고혈압사업단

(주)한국메디칼푸드

임상영양관리지침서(발행처 : (사)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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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

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

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

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제출한다.

-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하여 1~6급까지 모든 장

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

자료, 진료기록지 (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병ㆍ의원 의사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 후 시군구(읍ㆍ면ㆍ동)

에서 장애인 등록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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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록

※ 장애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 등록 절차도

장애등급 심사제도



3)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

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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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분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분열병, 분영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종류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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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

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

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

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

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

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

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 장애 판정 시기

지체∙시각∙청각∙

언어∙지적장애∙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

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장애유형 및 장애 판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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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언어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

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다면 지속적으로 진료

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정신과전문의가판정할수있으나, 장애진단직전 1년이상의지속적인

정신과진료기록을진단서또는소견서등으로확인하고장애진단을하여야한다.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

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

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의료기관

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

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

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

아청소년과 전문의
간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장루∙요루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간질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4)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중이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 신청절차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대상자 선정 → 연금지급

○ 장애등급심사 필요서류

�장애진단서：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검사결과：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진료기록지：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함

○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www.e-welfare.go.kr/pension

5) 장애인 등록 혜택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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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읍∙면∙동에신청

�장애수당

- 연령기준：18세이상등록장애인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0% 이하) 

�장애아동수당

- 연령기준：18세미만등록장애인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0% 이하)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

환(’10년 7월)

�장애수당

- (경증) 기초및차상위 : 3만원/월

- (경증) 보장시설장애인: 2만원/월

�장애아동수당

- (중증) 기초 : 20만원/월

- (중증) 차상위 : 15만원/월

- (경증) 기초및차상위 : 10만원/월

- 보장시설 장애아동 :

�(중증) 기초 : 7만원/월

�(경증) 기초 : 2만원/월

※중증/경증의 구분(’10년 7월 기

준)：중증：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등급이 3~6

급인자(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

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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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연금 읍∙면∙동에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 연령기준：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 소득기준：본인과 배우자의 소

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선정기준액(’10년도)：중증장애인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기초급여

9만원/월(감액제도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소득

의 5%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6만원/월, 차상위 5만

원/월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4.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

읍∙면∙동에신청

읍∙면∙동에신청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

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

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

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① 1인：655,647원이하

② 2인：1,116,371원이하

③ 3인：1,444,195원이하

④ 4인：1,777,018원이하

⑤ 5인：2,099,842원이하

⑥ 6인：2,427,666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27,824원씩 증가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

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2,300원(연1

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4,000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6,600원(1학기 23,300원, 2학기

23,300원으로 연2회)

�지원단가

- 종일반：383,000원/월

- 방과후：191,500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5.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읍∙면∙동에신청

�성인등록장애인(장애인근로자포함)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

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

므로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6.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융자

읍∙면∙동에신청

�융자신청은 지역

에 따라 연 2회

또는 1회

�장애인근로자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

가 없는 자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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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증과 장애

인등록증을제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

급권자인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

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

상이 됨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

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

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

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

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상한액

범위내에서본인부담금(15%) 전액

8.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

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9.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읍∙면∙동에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

부품목자

�품 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

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

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

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

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

1,2급

10.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

읍∙면∙동에 신

청(‘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

지침 별도 통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서 장애

등급심사 결과 최종 1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조사결과 220점 이상

인 자

- 장애등급 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

서 방문 조사하여 시군구에서 서비

스 등급 최종 결정

�서비스내용：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

�지원시간：월 40~100시간

-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

간 지원

�본인부담금 차등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월2만원

차상위초과 : 월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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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통보)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

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

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

하여 이용

12.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읍∙면∙동에 신청

(’10. 7. 15부터)

연령기준：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

부모의 장애유형：부모 모두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

애인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

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13.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

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

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

험료 전액 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

동 참가율

등급별 점

수 산정시

특례 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

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

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3천만원이하이어야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이3~4급인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1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문의：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

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1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사업 수행기관 내

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

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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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실시

(의료급여)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①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

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②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

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

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① 건강보험：공단

②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

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1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읍∙면∙동에신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

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

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

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

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

동차 1대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

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

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

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

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

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

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

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

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

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18.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읍∙면∙동에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

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만원(1,000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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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보장구 지원

1) 보장구 지급 기준

○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１종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2종 수급권자 :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 15%는 시

∙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보장구별 급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

시 장애인 종합홈페이지 > 지원내용 > 기타 지원 사업 >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지원 참조)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

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한다.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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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지원

국고에서 시∙도

로 지원하며 ,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

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

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

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

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

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

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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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구 구입 절차

3) 구비서류

- 보장구 급여비지급 청구서

-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 담당 의사의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4)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의료보호지정 의료급여기관

- 지참물 :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 이용방법 :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 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로 구입한 후 보장구 급여

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 1부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신청

※ 단, 휠체어( 1회이상 휠체어에 대한 보장구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

인용 지팡이는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생략할수 있음.

5) 보장구 무료 대여

○ 무료대여 품목 :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 대여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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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실시지사를 방문 신청

- 인터넷 예약: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 들어가 민원마당 → 보장구대여사업

→ 보장구예약신청

○ 보장구 무료대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및 각 지사

6) 장애 보장구 관련 업체 안내

3. 재정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1) 장애인 연금

○ 장애인연금 제도란?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

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뇌졸중환자를위한사회복지와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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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주요품목

대세엠케어 서울 중랑구 망우동 251-86번지 02)433-0570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등

광선메디칼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면목동) 115-1 02)435-1415
의지 보조기,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등

누리케어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망우동) 364-50

아름빌딩311
02)948-1893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등

단아재가장기

요양기관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8-12 성진빌딩 1층 02)438-0126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등

동화메디칼

재가장기

요양기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56, 1층 02)969-9910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등

종로의료기 서울 중랑구 면목동 501-4 02)491-198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등

명성의료기 서울 중랑구 면목동 573-2, 1층 02)2208-1586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등

한스메디케어 서울 중랑구 면목동 407-23, 1층

- 중랑구 소재 전동휠체어등 취급 업체 목록이며, 지역별 보장구업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i.nhic.or.kr)를 참

고할 수 있다. 

- 문의처 : 1577 - 1000

02)491-7696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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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다.(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3급 중복장애란 3

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한

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부채+자동차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12개월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

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

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0만원(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 지급금액

기초급여 :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1,200원 지급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 5만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매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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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53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84.8만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본인명의 통장 사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작성서류(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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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수당

- 근거법령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중 장

애등급이 3~6급인자

- 지급금액

장애수당은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에 대하여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 지급한다.

- 신청기관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지급과정 : 자격조사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참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한다. 

②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④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⑤ 소득∙재산신고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

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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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4)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5)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 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사입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

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 3억이하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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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1,000원

75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

원내 직접 조제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1,000원

전액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특수장비촬영dml 15%

(등록 암환자 10%)
전액

전액

전액

입원
제1, 2,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 환자 10%)

본인부담 식대

전액

없음

약국 제3차 의료급여기관 처방조제 500원 없음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

의료비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 (식대비 20% 제외)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6) 증여세 감면

○ 지원대상 및 내용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금

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신탁계약서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

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7) 상속세 공제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

게 부과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또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 (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 (사망인의 배우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다만, 사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함.

○ 신청기관 : 피상속인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제출서류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뇌졸중환자를위한사회복지와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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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재산명세서

- 증여재산명세서

- 공과금명세서

-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 주민등록표등본

- 호적등본

- 사망진단서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홈페이지 : www.nts.go.kr)

8)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

을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 (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

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 (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이후 최초

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

액(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 (이자∙배당)를 비과세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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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경우“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신청 절차

- 봉급생활자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 (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

납입영수증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영업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4. 장애인 이동 서비스

1) 대중교통

○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상자 및 감면내용

- 1~3급 장애인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할인)

- 4~6급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의 : 각 여객선 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 (02-6096-2037 또는 609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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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요금 할인

- 대상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할인

-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 (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

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

전예약 요망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의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및 각 항공사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2) 서울특별시 콜택시

○ 이용대상

1∙2급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

○ 이용방법 : 콜센터전화접수 (1588-4388) → 도우미가 콜택시 연결

○ 운행차량 : 총 300대, 9인승 스타렉스 (휠체어1석, 일반석 5석), 리프트/슬러프장착

○ 운행시간 : 운행시간 24시간 운영체계

주간 - 07:00~22:00(15시간) / 야간 - 22:00~익일 07:00(9시간)

○ 운행지역 : 서울 시계 운행 원칙 (단, 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인천국

제공항

※출발지는 서울시내 이어야 이용가능 (서울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 이용요금 : 일반택시요금의 35%

-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일반택시 2km까지 2,400원)

- 추가요금 : 1km당 300원 (5km~10km), 1km당 35원 (10km 초과)

- 톨게이트 비용 : 이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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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연락처

4) 이동봉사 기관 안내

○ 장애인 이동 봉사 기관 및 단체

뇌졸중환자를위한사회복지와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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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화번호 내용

부산광역시 051-466-2280

- 기본요금 : 5km까지 1,800원

- 추가요금 : 422km까지 100원, 102초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 면제

인천광역시 1577-0320

- 기본요금 : 2km 760원

- 추가요금 : 1km당 200원(2km~10km),

5km당 300원(10km 초과) 

대전광역시
1588-1668

www.djcall.or.kr

- 기본요금 : 3㎞까지 1,000원

- 추가요금 : 440m당 100원, 107초당 100원

대구광역시 1577-6776

- 기본요금 : 3km까지 1,000원

- 추가요금 : 1km당 300원(3km~10km),

1km당 100원(10km 초과)

울산광역시 052-292-8253
- 기본요금 : 5km까지 1,800원

- 추가요금 : 4179m(100초)당 100원

지역 전화번호 내용

한벗장애인아동 봉사대 02-712-6985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134

초록 봉사대 02-387-7708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5

http://www.ghelp.or.kr

꽃가마 차량 봉사대
02-403-4710

010-8283-6733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0-4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송파지회

(사)곰두리봉사대중앙회 031-295-1544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02-22 403호

www.igomdoori.com

노원곰두리차량봉사대 02-952-4025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434-1호 세양빌딩 4층

-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3-4일전 사전 예약 요함



5) 자가 및 기타 이동시 사회복지 서비스

5. 장애인 여가활용 서비스

1) 이용 체육시설 안내

2) 장애인 체육관 안내

뇌졸중환자를위한사회복지와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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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주소 내용

곰두리 체육센터

(www.sgsc.or.kr)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51번지

02-404-6240

(교 200~202)

고덕사회체육센터

(www.kdsports.net)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6 02-440-5300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

정립회관체육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10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2

02-2202-8144

02-446-1237

종류 이용대상 및 특징 내용 기타 운영기관 연락처

노인전용

구급차

- 65세이상의 무의탁

노인

- 거동이 불편한 비응

급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대형재난발생시이송

(응급환자 분류상 비

응급환자) 등의 요건

을모두충족하는자

- 리프트 장착된 특장

차 운영

- 이동범위：이송대상

자의 집 ↔ 의료ㆍ

요양기관

- 사전예약

- 연중(09:00~18:00)

- 토, 일, 공휴일제외

- 전화로 통화연결후

본인성명, 자택주소,

치료병원, 예약일자

등을 상담직원에게

알려 예약하면 해당

일자에 이용 가능

시∙군∙구소방서

(119)

단체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내용

대한 장애인 체육회 www.kosad.or.kr 02-3434-4500

장애와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활체

육 교실, 클럽, 체육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생활체육정보센터 sports.kosad.or.kr 02-3434-4500
생활체육 관련 정보와 운동처방, 전국 각 지

역별 동호인 클럽등의 안내 시스템 제공



3) 문화 및 여행 등 안내

○ 열차이용안내 : 열차운행시간 및 예약서비스 등 이용가능

- 전화 : 1544-7788, 1588-7788

- 홈페이지 : www.korail.com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 전화 : 1588-3250

- 홈페이지 : www.huyang.go.kr

- 기타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출 요함

○ 국립수목원

- 전화 : 031-540-2000

- 홈페이지 : www.kna.go.kr

- 기타 : 휠체어 대여 가능 (6대 비치)

○ 숲체원

- 전화 : 033-340-6300

- 홈페이지 : www.soop21.kr

4) 국∙공립 공연장

뇌졸중환자를위한사회복지와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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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포츠센터

(www.seoulreports.or.kr)
서울시 강동구 고덕1동 317-24 02-441-5001

효창종합사회복지관

(www.hychang.or.kr)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5-65 02-716-0600

서울뇌성마비종합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24번지 4호 02-932-4292

서부재활체육센터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1-1 02-388-6643

※ 입장권 발급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여야 함.

지역 전화번호 내용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문예회관 대극장

세종 문화회관

정동극장

LG 아트센터

02)2280~4114

02)580-1300

02)760-4614

1544-1887

02)751-1500

02)2005-0114

장애우 및 동반자 1인 입장료 50% 할인

장애우 및 동반자 1인 입장료 50% 할인

장애우 및 동반자 1인 입장료 50% 할인

장애우 및 동반자 1인 입장료 50% 할인

장애우 및 동반자 1인 입장료 50% 할인

장애우 및 동반자 1인 입장료 50% 할인



5) 영화관 안내

6) 도서관 안내

○ 경기도 두루두루 서비스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일반장애인이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택배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책을 집

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 홈페이지 : www.golibrary.go.kr (경기도에 한 함)

- 대출수량 : 1회에 5권, 14일간, 월 5회(택배이용횟수)

- 이용방법 : ‘두루두루’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장애인신

분증 사본과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구비 도서관을 직접 또는 대리방문해야 한다.

- 문의처 : 전화 (☎ 031-252-5237, 팩스 031-246-4021)

- 유의사항 : 거주지 근처 도서관이 두루두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새날 도서관 (senalbook.or.kr)

- 전국의 재가 장애인에게 무료 우편 대여 사업이다

- 문의 전화 : 02-454-7646

- 가입대상 : 전국의 장애인, 지역주민

- 이용방법

�회원 등록 후 승인되면 도서대출 가능

�1회 3권, 14일간, 1회(1주일) 연장가능

�우편발송 시, 서울 3,000원/지방 5,000원 발송료 발생, 입금확인 후 2~3일내 발송

7) 인터넷 장애인 및 복지 신문

- 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

- 오픈웰 (www.openwel.com)

-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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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극장 입장료 전화번호

전국

서울

인천

롯데시네마(www.lottecinema.co.kr)

프리머스(www.primuscinema.com)

아트레온(www.artreon.co.kr)

서울극장

imc9 극장

장애인 4,000원

〃

〃

〃

〃

1544-8855

1544-5522

1644 - 2208

2277-3011

1599-2966

※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혜택

-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전국 11개 놀이동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전국 40개 유명 극장 입장 시 요금을 1,000�2,000원 할인 (동반자 1인 포함)



- 복지뉴스 (bokjinews.com)

6.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만 6세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은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 된 사람

○ 서비스 신청 제외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 제 3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 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2) 장애인 활동지원 내용

신체활동ㆍ가사ㆍ외출ㆍ이동보조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 의사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등이 간호∙요양하는 방문간호, 주간보호(1년 유예),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등을 위한 긴급활동지원 등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으며, 차상위 계층은 정액

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한다.

○ 지원시간

1일 최대 12시간(월 기준 3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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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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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서울시의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 등 중복장

애를 갖고 있는 장애2급도 포함하여 인정점수

(인정조사표)가 장애1급 상당이어야 함.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인정조사에 의해 대

상자 선정

※ 65세 미만의 특정노인성질환자 포함

급여내용

�재가 급여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긴급활동지원(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급여

제공)

�재가 급여

- 방문요양(신체 활동, 가사지원 등)

- 방문 간호

- 방문 목욕

- 주야간, 단기보호

- 복지 용구 등

�시설 급여

서비스 제공

인력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공동 활용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 방문간호사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월2만원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15%

한도)

�기초 수급자 : 면제

�차상위 7.5%(재가), 10%(시설)

�차상위 초과 15%(재가), 20%(시설)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

단 지사(장애인 지원센터)
�주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 대

리인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http://www.longtermcare.or.kr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환이란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3)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시(구)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에 접수한다. 

- 연락처 :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4)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신청서 제출 이후 평소 이용하거나 진단을 확진을 받은 곳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한다. 

5) 평가 및 판정 절차

(1)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접수후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게된다. 

6) 방문조사시 평가 항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

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7)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에서 등급판정을 결

정한다. 

8)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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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요양보험



9) 등급 구분

10)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

하는 급여

- 방문간호：장기요양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

욕조, 보행기 등)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 가족요양비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급여제공계획

서 등록시 신고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는‘1일 60분’‘월 20일’까지 인정가능하다.(재가, 시설

급여 중복이용 안됨)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방문 요양 1일 제공가능시간 및 월 제한일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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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능상태수준

최중증(1등급)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중등증(3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식사ㆍ배설∙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1) 장애인 주택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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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 확보 및 개조

구분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사업주체 -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 국가, 지자체

임대기간 - 영구 - 30년

비용부담
- 국가, 지자체 재정 85% 이상

- 입주자 부담 15%

- 재정 및 주택기금 50~90%

- 사업자 10%

- 임차인 10~30%

임대료
- 보증금 250~310만원

- 월 부담액 10~15만원

- 보증금 1,000~1,200만원

- 월 부담액 20~25만원

규모 - 전용 7~13평 - 전용 18평 이하

대상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중 하나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

액 이하인 자

③ 일군위안부

④ 보호대상 모자가정

⑤ 북한 이탈 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

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

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

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

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시설

장이 추천하는 자

⑨ 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⑩ 청약저축가입자

① 5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② 50㎡~6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청약저축 가입자(무주택

세대주)

③ 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청약저축가입자(무주택

세대주)

※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

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자에 대해 면적별

건설량의 20% 내에서 우선 공급

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분양

하는 자로 위 ①~③항의 입주자격을 충

족하는 자

②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

주 포함)로서 ①~③항의 입주자격을 충

족하는 자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동사무소에 접수 ⇒ 구청 ⇒ 주택공사 ⇒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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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개조 체크리스트

○ 장애별 특성 및 필요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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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필요한 편의시설 확인

보행 가능

휠체어 이용

중증

목발, 지팡이, 워커 등 이동 보조기구

사용으로 휠체어 사용자만큼 넓은 공

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활동공간과 통과 유효폭

확보

몸을 굽히거나 일어서기 어렵고, 쉽

게 넘어지며 빨리 또는 멀리 걸을

수 없다.

�의자나 침대를 이용

�핸드레일 설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선택

�바닥이나 벽면 장애물 제거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특히 더 어렵거

나 불가능하다.
�단차 제거 / 경사로 설치

장시간 서서 작업하기 힘들다. �좌식 겸용 작업대 설치

손과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작동이 용이한 물품

�각종 생활 편의용품 사용

휠체어 활동에 필요한 소요공간이 비

장애인의 약 2~3배의 폭과 4배의 공

간이 필요하다.

�80㎝이상의 출입문

�충분한 통행폭과 회전공간 확보

�무릎이들어갈수있는하부공간확보

단차, 턱 등의 높이차는 이동의 장애

물이 된다.
�단차제거 / 경사로 설치

손이 닿는 범위가 좁다.
�40~140㎝ 범위 내에 작업공간

배치

휠체어로부터 타고 내리는 동작이 어

렵다.

�옮겨지는 장소와 휠체어 높이를 같

게 한다.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

극히 제한된다.

�리모컨, 전동커튼, 전동칫솔 등 각

종 전동기구 사용

�음성으로 작동되는 음성인식시스템

설치

가족이나 활동보조인 등의 보조가 필

요하다.

�리프트 등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

는 각종 보조용품 사용



○ 주택 개조 자가 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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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그렇다

▶ 현관

집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단차가 없거나 완만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현관문은 열고 닫기 편하다.  

현관문 손잡이는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이나 일자형이다.  

현관문 손잡이의 높이는 사용하기 적당하다.

현관문의 통과 유효폭은 80㎝이상이다.

현관에 휠체어나 그 외의 보조기구를 수납할 별도 공간이 있다.

현관 조명등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진다.

현관 단차는 1.5㎝ 이하이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 거실

인터폰을 사용하기 편리하다. 

조명 스위치, 콘센트 등은 사용하기 편리하다. 

바닥에 전선이나 물건 등이 놓여 있지 않다.

수납장은 사용하기 편리한 높이와 위치에 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되어 있다. 

문턱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다. 

▶ 침실

침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침대 높이는 적당(45㎝)하다.

침대 주변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침대 주변에 전화기, 스위치, 콘센트 등이 손 닿는 위치에 있다. 

장롱은 이불이나 옷을 수납하기 편리하다. 

▶ 부엌

상∙하부 수납장은 물건을 수납하기 편리하다. 

싱크대는 부엌일을 하는데 편안한 높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싱크대 하부가 비어 있다. 

개수대의 깊이는 너무 깊지 않다. 

수도꼭지는 조작하기 쉬운 싱글 레버식이다. 

가스안전 밸브, 후드기, 가스렌지 버튼, 콘센트 등은 사용하기 쉽다.

조리시 가스렌지에서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식탁높이, 다리 등이 편리하다.

아니다
(개조해야 할 부분)



뇌졸중환자를위한사회복지와주거환경

214 뇌졸중 환자의 가정생활 지침서

편의시설 그렇다

▶ 욕실(화장실)

문폭은 최소 75㎝ 이상이다.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거나, 미닫이식이다. 

문의 손잡이는 조작하기 편한 레버형이나 일자형이다.

출입구의 단차를 없앴다. 

욕실(화장실) 안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경사로 및 욕실 바닥은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다. 

욕조, 세면대, 변기 주위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잘 고정되어 있다.

세면대로의 접근이 쉽다. 

세면대 수도꼭지는 조작하기 쉬운 싱글 레버식이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거울을 볼 수 있다.

변기로의 접근이 쉬우며, 변기높이가 적당하다.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접근이 쉽다.

욕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다. 

욕조의 수도꼭지는 온도조절이 쉬운 싱글 레버식이다. 

욕조대신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샤워기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샤워기의 수도꼭지는 온도조절이 쉬운 싱글 레버식이다. 

사용하는 물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공간이 욕실 안에 있다. 

손이 바로 닿는 위치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 베란다(다용도실)

단차를 줄여 실내에서 베란다로의 접근이 쉽다.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접근이 쉽다. 

세탁기는 세탁물을 넣고 꺼내기가 쉽다. 

건조대가 있으며, 사용하기 쉽다.

아니다
(개조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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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개조 유의사항

(1) 보행로 및 주차공간

○ 보행로

- 외부에서 출입구까지 단차 없이 평탄하고, 장애물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눈이나 비가 올 때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를 선택한다.

- 경사가 지지 않되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 진입로의 폭은 최소 1m 이상이 좋다.

- 보행로에 조명을 설치하되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게 설치한다.

○ 주차공간

- 주차공간은 넓이 3.8m, 길이 6m, 높이 2.5m 이상으로 한다.

- 경사지지 않은 평평한 곳에 설치한다. 

- 안전을 위해 주차장 내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 일반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캐노피)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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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 >

< 주차공간 >

출입문 폭은 최소 80cm



(2) 출입구

○ 계단

- 가능하면 계단과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계을 설치하였다면 보행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 계단 한 단의 높이는 11.5㎝~19㎝, 넓이는 24㎝~35㎝로 설치하며, 각 계단의 높이와 깊이

등은 일정해야 한다. 

- 안전을 위해 계단 양쪽에 바닥에서 80㎝~90㎝ 높이에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계단 바닥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를 선택하고, 계단 끝부분은 바닥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설치한다. 

- 계단 양끝에는 1.2m 길이의 평평한 공간이 필요하다.

○ 경사로

- 경사로의 기울기는 1/8~1/12로 완만하게 설치하며, 폭은 1m 이상이 좋다.

- 경사로 양끝에는 1.2m x 1.2m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경사로 바닥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를 사용한다. 

- 바닥에서 80~90㎝ 높이에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미끄럼 방지를 위해 경사로 위에 지붕(캐노피)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경사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휠체어사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다.

뇌졸중환자를위한사회복지와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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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

< 경사로와 핸드레일 >



○ 출입문

- 출입문 전면에 최소 1.2m× 1.2m의 접근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나 워커 등의 출입을 위해 문턱은 낮게 설치한다. 

- 출입문 폭은 최소한 80㎝ (문틀 미포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문은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무겁지 않은 재질로 설치 한다. 

- 기존 출입문에 자동 여닫이 장치를 설치하면 좋다.

- 레버식이나 ㄷ형 손잡이를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한다. 

- 출입문 옆에 물건을 두거나 앉을 수 있는 선반이나 간이의자를 설치하면 좋다.

(3) 현관

○ 편마비장애인

- 현관의 단차가 큰 경우 단차해소를 위해 보조계단이나 지지대를 설치한다.

- 물건을 두거나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간이 의자를 설치하면 좋다. 

○ 휠체어사용 장애인

- 현관 바닥에 휠체어 바퀴 먼지떨이용 매트를 설치하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털이 짧은

것을 선택하고 바닥에 매립하여 설치하면 좋다.

뇌졸중환자를위한사회복지와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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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 >

< 출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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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장을 개조하여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실내용 수직리프트를 설치한다.

-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선택한다. 

(4) 복도

○ 복도

- 각 방 사이의 동선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복도의 폭은 최소 1m 이상이 좋다. 

- 벽면에는 바닥에서 80㎝~90㎝ 높이에 핸드레일을 연속해서 설치한다.

- 핸드레일의 지름은 최대 4㎝를 넘지 않으며, 벽면에서 3.5㎝~4㎝ 정도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 핸드레일의재질은차가운느낌을주는금속재질보다나무재질이나따뜻한느낌을주는것이좋다.

○ 출입문

- 문 폭은 최소 80cm 이상이어야 한다. 

- 여닫이문보다 레일이 달린 미닫이문이 열고 닫기 쉽다.

- 바닥에서 80㎝~90㎝ 높이에 손잡이를 가로로 길게 설치하면 문을 잡아당기기 쉽다.

- 낮은 문턱이 있는 경우 탈∙부착이 가능한 간이경사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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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와 출입문 >

�50 �90

< 문과 벽 사이 >

< 복도 측면 손잡이 > < 문 막대 손잡이 >



○ 계단

- 계단에 미끄럼방지용 매트를 깔아야 하며 계단 바닥에서 80~90㎝ 높이에 연속해서 핸드레일

을 설치하고 유도용 점멸등을 설치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있을 경우 실내용 리프트를 설치한다. 

(5) 거실

○ 활동공간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는 최소 2.2m이상의 활동공간이 필요하며, 전기코드 등 바닥에 장애물

이 널려 있거나 벽면에 돌출된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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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및 외부 >

< 계단 >

< 휠체어 보관공간>

28cm

13cm



○ 스위치 등의 위치

- 스위치는 바닥에서 1~1.2m 높이에 설치하며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일정하게 한다. 

- 전기 콘센트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바닥에서 40㎝ 이하에 설치하지 않는다. 

○ 베란다

-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턱은 2㎝이하여야 하며, 바닥을 높이거나 나무마루를 깔아 거실과

베란다의 높이를 같게 해 준다.

○ 전동장치

-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전등, 커튼 등을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동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음성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음성인식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6) 침실

○ 활동공간

- 온돌방보다는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휠체어의 접근을 위해 최소한 침대의 한 측면은 150㎝×210㎝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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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 휠체어에서 옮겨 앉기 쉽도록 휠체어와 같은 높이의 침대를 선택해야 한다,

- 침대의 밑 부분은 바닥에서 15㎝ 정도 비어 있는 형태가 휠체어나 리프트가 접근하기 좋다.

○ 스위치 등 조작기

- 전등 스위치는 침대에 누워서도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전동식이 좋으며, 일반형일 경우

방 입구와 침대 옆에 각각 하나씩 설치하는 2way switch를 선택한다. 

- 전화, 리모컨 등 모든 조작기는 침대에 누워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

○ 창문

- 바닥에서 60㎝~70㎝ 높이에 설치하고, 잠금장치는 바닥에서 1m 정도의 높이가 좋다. 

- 커튼은 바깥풍경을 볼 수 있도록 양 옆으로 완전히 열려지는 형태의 것을 선택한다. 

○ 이동 보조기

- 이동용 전동리프트나 천정주행용 리프트를 설치하면 중증장애인 이동을 위한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7) 화장실

○ 출입문

- 출입문은 최소 80㎝이상의 통과 유효폭이 확보되어야 하며, 화장실의 공간이 휠체어가 들어가

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바깥쪽(혹은 양방향)으로 열리거나 미닫이식 혹은 접이식 문을 설치

해야 한다.

- 출입구는 단차가 없거나 2cm이하여야 한다. 

○ 바닥

-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바닥을 높이면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이 쉽다. 

- 바닥은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욕실바닥을 높일 경우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입구에 배수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중앙 배수

구까지 완만한 기울기를 주어 물이 잘 흐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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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



○ 세면대

- 휠체어사용자가 있는 경우 세면대의 높이는 바닥에서 65~70㎝로 설치하고,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어있어야 한다.

- 수도꼭지는 레버식이나 센서식으로 설치하며, 냉∙온수의 작동 범위가 큰 것이 좋다.

○ 변기

-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경우 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75

㎝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변기의 높이는 바닥에서 40㎝~45㎝ 사이에 설치하되 휠체어 높이와 같게 설치하는 것이 좋

으며, 변기의 중심은 벽면에서 45㎝에 오도록 설치한다.

- 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벽면에 있는 손잡이는 L형으로 설치하는 것

이 좋으며.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 다른 쪽은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 접근 공간 확보를 위해 접이형으로 설치하며,

바닥에서 60㎝~70㎝ 사이에 설치한다. 

- 변기 높임대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변기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고정형 손잡이 대신 팔걸이

손잡이를 변기에 부착할 수 있다.

- 손가락이나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핸드밸브(벽면형) 혹은 푸트밸브(바닥형)를

설치하거나 센서식 자동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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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 >

< 세면대 >
< 세면대 공간 >



○ 욕조

- 욕실바닥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쉽도록 욕조 끝에 걸터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이동식(욕조 거치식) 보조의자를 설치한다. 

- 욕실바닥을 욕조가 설치된 벽면에는 수직,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며, 일체형으로 연속해서 설치

하면 좋다. 

- 욕실바닥을 미끄럼 방지를 위해 욕조 손잡이를 설치하고 매트를 깔며, 욕조용 보조의자를 두면

좋다.

○ 샤워부스

- 작동이 쉽도록 유연성이 좋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샤워기를 선택한다.

- 벽면에는 바닥에서 80㎝ 높이에 수직, 수평손잡이를 설치한다.

- 앉아서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의자를 설치하면 좋다. 

- 벽면 부착형 샤워의자는 바닥에서 40㎝~50㎝ 높이에 설치하며, 안전을 위해 의자 양 옆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한다. 공간 확보를 위해 접히는 의자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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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

< 욕조 >



(8) 주방

○ 활동공간

-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해 동선이 짧은 ㄴ자형이나 ㄷ자형 주방이 좋다.

- 휠체어사용자가있는경우 1.5m× 1.5m의활동공간이필요하며개수대및조리대하부는무릎및

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도록, 폭 75㎝~80㎝, 깊이 45㎝~50㎝ 정도비어있어야한다.

- 바닥에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나 오랜 시간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

록 무릎 공간이 확보된 좌식겸용이 좋다.

○ 작업대

- 작업대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 등 주사용자에 맞추어 설치해야 하며,

- 조리대 등의 작업공간은 일체형으로 넓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 개수대의 깊이는 너무 깊지 않아야 하며, 높이로 인해 개수대 안의 내용물을 볼 수 없다면 경사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수도꼭지는 레버형으로, 샤워기처럼 길이 조절이 되는 형태로 설치한다. 

- 작업대 전면에 손잡이를 가로로 길게 설치해 주면 좋다.

- 가열대와 작업대를 같은 높이로 연결해서 설치하면 냄비 등을 옮길 때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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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부스 > < 샤워수전 조절 >

< 주방 >



○ 수납공간

- 자주 쓰는 물건은 바닥에서 1.2m 이내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며,

- 바닥에서 최대 2.1m 이상의 수납장은 이용하기 힘들므로 자주 쓰지 않는 물건만 수납한다.

- 수납장은 레일이 달린 슬라이드식이 사용하기 쉬우며, 손잡이는 긴 막대형이 좋다.

- 여러 개의 바구니가 달린 슬라이드식 수납장은 이용하기 쉽고, 앉거나 선 위치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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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식 작업대 >

< 수납장 > < 옷걸이 >



4)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업체 안내

5) 주택개조 지원사업 안내

(1)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 생활정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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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정보제공

기관

주택, 건축, 교통

등에 대한

정보제공 /

법률 조언, 대행

보건복지부 02-503-7588 www.mohw.go.kr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www.metro.seoul.kr

서울시보조공학센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내)
1599-0420 www.seoulats.or.kr

편의시설

제조∙시공

업체

온라인

쇼핑업체

경사로 / 화장실

주택 시공

점자안내판 /

점자블럭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02-765-6835 www.accessrights.or.kr

장애인편의시설 02-416-2596 www.cofad.or.kr

가나안 장애인

편의시설
041-834-8036 canaan21.co.kr

가나편의시설 053-522-8438 www.gha-na.com

노아 장애인

편의시설
02-488-4768 noa21.com

도움다리 032-523-0485 www.doumdari.co.kr

동방장애인

편의시설
02-3463-0680 www.dbltd.co.kr

세진편의시설 031-751-5459 www.21c-sejin.com

신원에이드 02-471-7041 www.lineblock.co.kr

성원아이엠 031-293-9555 im21go.com

메디엔샵 0505-974-7575 www.medinshop.com

보장구닷컴 1544-3536 www.bojanggu.com

실버카페 1599-2585 www.silvercafe.co.kr

케어맥스코리아 031-901-9163 www.ecarebank.com

통일의료기 02-741-1461 www.tongilmall.co.kr

에이블몰 1544-8972 www.ablemall.co.kr

창림정공 031-359-8323 www.changrim.net

솔고실버서플라이 031-265-2590 www.solcosilver.com



- 자가 유무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가가아닌가구이나주택개∙보수비지원이필요한가구도시∙군∙구청장이판단하여선정가능

- 지원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인

※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후원금 등으로 이미 보수 및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대리인 또는 보호자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등록 창구

(2) 서울시 맞춤형 집수리 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 또는 차상위 및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인 가구이며 자가소유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 선정기준 : 중증(1~2급)정도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순 및 현장실사 결과 종합하여 최종 선정

○ 집수리 내용 : 경사로설치, 문턱제거, 화장실개선, 싱크대 높이조절, 기타 편의시설 설치등

○ 신청기간 : 연초

○ 신청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9. 지역사회 이용 자원 안내

1) 치매예방관리체계

○ 치매지원센터(각 구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중)

서울시 65세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치매 기초검진 실시

- 치매의심자는 정밀검진과 감별확진을 거쳐 투약, 인지치료 시행, 저소득 노인의 투약치료비 지

원 및 인지프로그램 운영

: 치매노인 DB 등록/ 치매상담/ 1차 선별검진/ 2차 정밀검진에 대한 비용지원

○ 치매노인을 위한 혜택

치매노인 배회구조 인식표 무료제공

- 신청기관 : 치매노인의 실종 및 배회사고 예방에 도움을 줌

뇌졸중환자를위한사회복지와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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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 02) 435-7540

2) 집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 재가복지봉사센터 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이∙미용 서비스, 결원후원 등

○ 집주변의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

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 제공

① 신체수발 ② 일상생활지원 ③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등 실시

- 이동목욕서비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찾

아가서 건강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주간ㆍ야간 보호센터 이용

- 정의 : 치매노인이나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 통원 또는 방문하여 이

용하는 서비스

-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7시~저녁10시 : 주간ㆍ야간포함시간) : 

차량운행시간 포함. 공휴일, 국경일, 복지관(센터)휴관일 휴무

○ 단기보호센터 (단기보호서비스 : 1회 15일 이내, 연간 2회까지 연장가능)

- 정의 : 치매노인이나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가 휴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

로 일시적으로 모시지 못할 경우 노인을 단기보호소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3) 시, 군, 구‘자활후견센터’및‘가정봉사원 파견시설’제공 서비스

- 노인돌봄 서비스사업(혼자 사는 독거노인 등)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

원, 활동지원 등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대상 :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접촉등의수준이열악하여노인관련보건복지서비스지원이필요한경우

안전확인이필요한대상은아니지만정기적인생활상황점검및사회적접촉기회제공이필요한경우

- 서비스 구성 :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뇌졸중환자를위한사회복지와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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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무료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의 노인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이상 55점 미만)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이하

서비스 구성 : 기본서비스에가사및간병등을포함하여월36시간, 27시간의재가서비스로구성

- 비용 : 이용자 부담(무료~48,000원)

- 신청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보건소 제공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치매노인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보건교

육, 가정간호, 방문진료,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 병원(의료기관) 제공 서비스

- 방문간호(장기요양 등급대상자 한함)

- 가정간호사업(입원후 퇴원환자로 외래로 병원이용이 어려울 경우) 

○ 우리병원 근처의 요양시설 안내

- 중랑구내 의료취약계층 이용 요양시설

- 중랑구내 20인 이상 입소 가능한 요양시설

- 요양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참

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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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신내노인요양원

02-437-0144

02-490-2600

http://www.jns-center.or.kr

http://www.sinkflower.or.kr

기관명 전화번호

가천노인요양원

다애노인요양원

베스트실버요양원

상봉요양원

실버캐슬요양센터

예원요양원

효림노인요양원

효원노인복지센터

02-3423-2920

02-960-0119

02-434-3124

02-2207-8803

02-948-7701

02-433-1221

070-8201-7366

02-438-0606



가정복귀 지원사업팀

재활의학과 과장 강은경 (책임감수, 뇌졸중의 재활)

물리치료사 김관호 (실무, 뇌졸중 환자의 이동법, 뇌졸중 환자를 위한 운동방법)

작업치료사 황나경 (뇌졸중 환자를 위한 운동방법, 뇌졸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와 접근방법)

언어치료사 정현선, 문은란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접근방법)

재활간호사 서미숙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간호)

임상영양사 전현정, 박진아 (뇌졸중 환자의 영양 및 식이)

사회복지사 길민정, 박승춘 (뇌졸중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와 주거환경)

삽화

김다솜 (청량고등학교) - 간호, 언어장애 및 접근방법

이민지 (국민대학교) - 영양 및 식이

박유리 (홍익대학교) - 수동관절운동, 환자 이동법

윤지아 - 삼킴장애, 일상생활 장애, 상지기능 장애와 접근법

문주영 - 사회복지와 주거환경

도움을 주신 분들

신영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

조기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재활의학과장)

권인숙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진료지원팀장)

김기웅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재활치료실장)

편집 및 인쇄

소화인쇄

가정복귀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는 향후 집으로 귀가를 원하시는 분, 또는 퇴원 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희

망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복귀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점검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가정환경에 맞도

록 재활치료가 이루어지며, 제반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

습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재활치료실(02-2036-0270)이나 사회사업실(02-2036-0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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